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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이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이 해외이주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해 알아보고,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들을 원활히 송출하고, 관리 및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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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고찰했다. 우선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이주의 역사를 되짚어본 후, 이주정책이 어떻게 발생하여 변화해갔는지에 

해 법률 정비, 관련 정부기관 설립, 재외필리핀인 우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의 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의 역할에 해 정리하여, 현재 필리핀의 이주정

책에 한 전체상을 파악했다. 

주제어 : 필리핀, 해외이주, 해외 필리핀노동자, 재외필리핀인, 이주정책

Ⅰ. 들어가며

지난 40년 동안 필리핀은 세계의 주요 노동력 송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세계 1위 송출국인 

멕시코의 경우, 이주자의 다수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필리핀의 이주자들의 

흐름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필리핀은 자국민의 고용처로서 국제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다루면서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이 해외이주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에 해서 살펴보고,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 OF)들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필리핀이 세계 굴지의 송출국이 된 것에 해서,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고용창출의 부재, 

필리핀노동자의 상 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전 세계적인 필리핀인 네트워크의 존재, 

필리핀정부에 의한 재외필리핀인에 한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Burgess 외 2005). 

이 글에서는 특히 필리핀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이주 관리 부분, 즉 필리핀정부의 이주정책과 

법제도에 해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이주의 역사를 되짚어본 후, 이주정책이 어떻게 발생하여 변화해갔는지에 해 법률 

정비, 관련 정부기관 설립, 재외동포정책에 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외의 필리핀인들

이 보내오는 송금의 역할에 해 정리하여, 현재 필리핀의 이주정책에 한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1.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현황

재외필리핀인 수에 한 공식적인 통계 추정치는 2012년 말 집계로 1,000만 명을 넘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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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같은 시기 필리핀의 노동력인구(labor force) 3,760만 명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필리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0만 명가량의 

노동연령인구(Working-Age Population)의 증가와 매년 60만 명 정도의 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정부가 구적 이주자와 일시적 계약 노동자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매년 필리핀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노동연령인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필리핀 국내노동시장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친다

(Bayangos 외 2011, 1837).  

재외필리핀인은 주로 3가지 범주, 즉 구적 이주자(Permanent migrants), 일시적 

이주자(Temporary migrants), 비정규 이주자(Irregular migrants)로 분류된다. 구적 

이주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필리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목적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에 해당한다. 일시적 이주자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정규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로, 목적국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한정적인 체류자격이거나, 고용계약과 관계된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자는 계약노동자, 

주재원, 학생, 연수생, 기업가, 비즈니스맨, 무역업자 등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해외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비정규 이주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은 유효한 체류 및 노동 허가를 갖고 

있지 않다. 즉, 이들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노동자이거나 관광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상정할 수 있다. 

2012년도의 전체 재외필리핀인의 추정치는 동년도 필리핀 전체인구 9,418만 명의 11%를 

넘어섰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재외필리핀인은 300만 명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매년 

26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필리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2012년도의 

구적 이주자는 약 500만 명을 기록하여 2000년도 수치에서 2배의 증가를 보여, 근래의 

재외필리핀인의 체류 형태가 구적 이주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 

이주자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세계정세에 따른 부침을 보여주고 있으며2), 비정규 이주자의 

1) “2012 Annual Labor and Employment Status(Annual estimates for 2012)” from 
http://web0.psa.gov.ph/content/2012-annual-labor-and-employment-status-annual-estimat
es-2012

2) 일시적 체류자는 3차례의 감소기를 보인다. 첫 번째 감소기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중동지역의 
인프라 건설 붐이 끝나고 건설관계의 노동집약적 분야에서의 취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기계 작동이나 유지 부문의 기술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로서 일하는 필리핀인이 증가했다. 
두 번째 감소기는 1995년이다. 동년 싱가폴에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인 플로어 콘셉시옹이 처형되었
다. 그녀는 살인죄 용의로 기소되었으나,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정부는 
싱가폴정부에게 탄원했으나,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어 필리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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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약 50만 명의 감소를 보인다.

구적 이주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양자까지 포함한다. 이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공신력 있는 통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일시적 이주자와 비정규 이주자

의 경우는 부분의 경우 단신 상태에서 외국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수치들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물론 일시적 이주자는 결국에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일시적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력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래의 필리핀인구의 해외 유출은 가정 내의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Bayangos 외 2011, 1837). 

<그림 1> 재외필리핀인의 증감 추이(2000-2012)

자료: CFO(Stock Estimate of Overseas Filipinos)3)

싱가폴에 가사노동자의 파견을 1년간 정지시켰다. 그 동안 보고되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콘셉시옹 사건이 불을 지펴, 필리핀인의 해외이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재외필리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정과 보호조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0년대 후반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위기로 
다시 해외로의 이주노동의 움직임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소기는 2003년 홍콩에서의 SARS(중
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이 원인이 되어, 홍콩으로의 가사노동자의 
도항이 감소했고, 이라크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감소기의 경우는 목적국의 
상황에 좌우되는 일시적 이주자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드러내며, 두 번째 감소기는 송출국 필리핀 
자체의 자정노력 및 국내정세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인다(Gonzalez 1998; 佐竹 2009, 101-102). 

3) http://www.cfo.gov.p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40% 
3Astock-estimate-of-overseas-filipinos&catid= 134&Item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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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 영구적 이주자 일시적 이주자 비정규 이주자 총계

전 세계 4,925,797(46.96) 4,221,041(40.24) 1,342,790(12.80) 10,489,628(100)

아프리카 4,641 47,992 8,240 60,873

동아시아 · 남아시아 286,627 798,510 514,215 1,599,352

홍콩 13,251 176,877 5,000 195,128

일본 158,978 77,248 6,910 243,136

말레이시아 26,006 212,951 447,590 686,547

대만 4,521 78,207 2,225 84,953

한국 13,942 41,354 13,615 68,911

기타 69,929 211,873 38,875 320,677

서아시아 7,478 2,449,583 378,475 2,835,536

쿠웨이트 502 207,136 6,000 213,638

사우디아라비아 354 1,159,634 107,670 1,267,658

아랍에미리트연방 1,711 722,621 207,230 931,562

카타르 16 172,000 28,000 200,016

기타 4,895 188,192 29,575 222,662

<표 1>에 따르면, 2012년 말 재외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위 10위의 목적국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국, 쿠웨이트 

그리고 카타르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중에 어권 국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리핀인이 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권 국가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구적 이주자의 분포가 가장 많은 곳도 역시 미국과 캐나다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이후로 많은 수의 필리핀인들은 이른 시기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왔으며, 다문화정책 등으로 

이주자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적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일시적 

이주자, 주로 이주노동자가 많이 파견되고 있는 곳은 아시아지역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리트연방, 홍콩 등이다. 종교적 보수성과 남성주의 가부장제문화를 가진 

중동지역에서는 구적 이주자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지만, 오일머니의 향으로 계약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필리핀과 지역적으로 근접한 말레이시아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었다.

<표 1> 2012년 말 집계 재외필리핀인 추정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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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 영구적 이주자 일시적 이주자 비정규 이주자 총계

유럽 392,195 219,816 156,315 768,326

영국 160,881 32,896 25,000 218,777

이탈리아 53,819 83,509 34,820 172,148

독일 46,790 8,116 2,080 56,986

그리스 121 26,167 26,000 52,288

프랑스 8,687 1,008 42,090 51,785

스페인 21,380 8,969 2,925 33,274

기타 100,517 59,151 23,400 183,068

아메리카/신탁통치지역 3,875,930 240,827 279,595 4,396,352

캐나다 759,802 87,304 5,295 852,401

미국 3,096,656 126,625 271,000 3,494,281

기타 19,472 26,898 3,300 49,670

오세아니아 358,926 97,448 5,950 462,324

호주 329,348 58,637 3,720 391,705

기타 29,578 38,811 2,230 70,619

어업노동자 0 366,865 0 366,865

출처: Stock Estimate of Overseas Filipinos as of Dec. 2012
자료: 외무부(DFA), 필리핀해외고용청(POEA), 재외필리핀인위원회(CFO)

2.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역사

1)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계기: 미국의 식민지 지배

1906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인들은 루손섬 북부 일로코스지방 출신 

남성으로,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원의 노동자가 되었다. 그 후 1946년까지 하와이의 규모농

장에서 일했던 필리핀인수는 12천 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Griffiths 1988, 16; 細田 

2010, 99 재인용). 필리핀인 노동자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는 농업노동자로, 

알래스카에는 통조림공장 노동자로 진출했다(Gonzalez 1998, 29; 細田 2010, 99 재인용). 

미국 식민지 통치시기에는 필리핀인에게 ‘Special non-citizen national status’라는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주자와 귀화자가 증가했다. 

1934년, 미국이 필리핀인의 귀화자수를 제한했지만, 점차 완화하여 1946년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매년 100명씩 미국으로의 귀화자수를 할당했다. 이로 

인해, 군 관계자, 의사, 간호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구적 이주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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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미국과 관련한 해외취업 형태는 지속되었다. 필리핀인은 

제2차 세계 전 후에 아시아 각지, 즉 베트남, 태국, 일본, 괌 등지에서 건설되는 미군기지에 

고용되었다. 미군에서의 외국인의 수요는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의 직무도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 엔터테이너의 해외 진출은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밴드연주

에 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확 된 것이다. 

1965년에는 미국 이민개정법으로 가족재통합이 용이해져, 다시 필리핀인들의 미국 

이주가 증가했다. 더욱이 미국계 건설기업의 이란과 이라크 등지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필리핀인들이 고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시기부터 국제해운업

에서의 취업도 증가하여, 필리핀인 선원은 해당업계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Alegado 

1992, 154-169; Gonzalez 1998, 31-32; Abrera-Mangahas 1987, 1, 11; 細田 2010, 

99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식민지화로 비롯된 필리핀인의 해외취업은 미국 통치하

에 성립된 교육제도 및 어사용으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근 식 예절과 어구사력을 

지닌, 경쟁력을 가진 ‘세계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4)  

2) 중동으로의 건설노동자 파견과 해외취업제도 확립

필리핀의 해외취업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은 1970년 이다. 1974년 마르코스 통령은 

오일쇼크로 인한 불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 노동과 송금을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고용정책을 도입했다. 1970년  중반까지 베트남전쟁 중에 미군이 필리핀 하청업체를 

고용하여 이들이 필리핀노동자를 송출하게 된다. 이러한 해외고용 경험을 살려 중동지역으

로 필리핀노동자를 송출하게 되는데, 당시 건설 붐이 일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지의 석유산유국에는 필리핀노동자가 급증했다.5) 중동에서 일하는 필리핀노동자들은 

계약기간에만 체류할 수 있는 일시적 노동자 다. 이들이 이후 해외로 도항하는 필리핀인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1980년 가 되면, 중동의 건설 붐은 일단 안정세를 보이지만, 빌딩이나 공장의 유지 

인원, 제조업 노동자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중동으로 향하는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동 시기에 필리핀 국내의 경제 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각해져, 1984년 실질 GNP 

성장률은 –7.1%를 기록하여, 필리핀 독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필리핀인들

4) 미국 지배하의 공교육과 필리핀사회의 개조에 대해서는 이혜진(2013)을 참조하라. 

5) 지금까지 미국 관련 이주에서는 전문직과 기술직의 자격증 취득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중동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는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뇌유출(brain drain)’에서 ‘근육유출(brawn drain)’의 시대가 되었다고 회자되었다(笹川　201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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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마르코스 정권은 경제를 살려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취업에 한 의존도를 높 다(笹川 2010, 100). 

3) 이주의 여성화와 목적국의 다양화

1990년  이후로 해외 이주 필리핀인은 몇 가지 변화를 보인다. 첫째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인데, 이것을 촉진시킨 것은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재생산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에 한 수요 증가이다. 한편, 엔터테이너로서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보내졌는데, 특히 일본에는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수만 명 규모로 

유입되었다. 필리핀에서는 가계를 돕기 위해 여성이 가족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해 문화적 저항감이 낮다는 것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강화시키도록 작용했다고 한다

(Hosoda 1996).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관련하여, 목적국의 다양화가 현저해졌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로 가는 필리핀노동자의 

과반수가 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세계 218개국으로 진출해 있다. 이처럼 해외이주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동안, 필리핀정부의 재외필리핀인에 한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995년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 강조되어 왔던 노동력수출보다는 이주노동자에 

한 보호를 위한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3. 필리핀정부의 이주정책

1) 해외이주 관련 법률 정비

① 1974년, ‘노동법’( 통령령 442호) 제정

1974년 마르코스 정권은, 당시 오일쇼크에 의한 오일붐으로 중동지역의 건설노동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적극적인 해외고용정책의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외로의 이주노동이 필리핀 정부정책으로 공식화되었고, 마르코스 정권의 우선과제로 

설정되었다. 실업해소, 외채무변제를 위한 외화 획득,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초기법은 이주노동자의 고용 촉진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노동이주를 필리핀의 실업상태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이 법에서는 

민간업자를 통한 직접고용을 금지하고, 점차 확 되는 중동지역 노동력 수요에 해 필리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응하도록 했으며, 국가정책으로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송출을 제도화

했다. 그러나 해외고용 계약건수의 급증으로 업무의 다양화 속도에 필리핀정부가 응할 

수 없게 되자, 4년 후인 1978년 정부는 해외취업 알선업무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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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했다. 이로 인해, 해외고용업무의 공적 역을 통한 관여는 점차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 

② 1982년, 통령령 797호 공포 

1974년 마르코스 정권은 해외고용개발국(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Board)과 해상노동자를 담당하는 국가선원국(National Seaman’s Board)을 새롭게 설치

하여, 해외고용알선의 제도화와 고용확 를 시작했다. 1982년에는 통령령 797호를 공포하

여, 위의 두 국과 함께 고용서비스국(Bureau of Employment Services)를 통합하여 필리핀

해외고용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을 창설했다. 

③ 1987년, 행정명령 247호 

1986년에 코라손 아키노 정권은 “해외 필리핀노동자는 국민의 새로운 웅”이라고 

칭송하며, 해외 필리핀노동자에 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행정명령 247호를 통해 

필리핀해외고용청을 재편하고, 민간중개업자 규제 강화 및 해외취업 희망자 등록제도

를 도입했다. 

④ 1990년,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의 제정

1989년, 호주에서 필리핀여성 제네로사 봉코딘이 호주인 남편에게 폭행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편주문신부사업을 바라보는 필리핀 내부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리 

목적의 국제결혼 알선행위, 즉 국제결혼중개업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불법화시켰다. 이로 인해, CFO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해오던 사전 정보프

로그램(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에 상담서비스(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가 추가되었다. 

⑤ 1995년,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Republic Act No. 8042, The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제정 

1995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콘셉시옹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송출국과 목적국 간의 

불평등, 즉 목적국에 배해 낮게 평가되는 송출국의 경제력과 약한 정치력에 한 인식과 

동시에 필리핀정부가 해외의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라모스 정권하에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을 제정하여, 필리핀

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력송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합법적 채용, 서비스, 담당행정기관, 해외 필리핀노동자 관련 법률보조, 목적국가별 책, 

전문직과 기술직노동자 우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해외고용정책의 제도화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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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필리핀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서 재난을 입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 in Distress)’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 법은 총체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법안으로,  필리핀 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산하에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Overseas Workers Welfares 

Administration),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POLOs, Philippines Overseas Labor Offices)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인 필리핀해외고용청을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⑥ 2003년 2월, ‘재외투표법(Overseas Absentee Voting Act)’ 제정

이 법은 2004년 5월 국정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해외에서도 투표가 실시되었다. 

‘재외투표법’은 송금에 의한 경제적 공헌을 정치적 권리 행사로 반 하기를 원하는 재외필리

핀인(주로 해외의 필리핀노동자)들로 부터의 요구를 필리핀정부가 가까스로 받아들여 

성립된 것이다. 법 제정 이후, 외무부에서 ‘재외투표사무국(Overseas Absentee Voting 

Secretariat)’이 개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와 

연계하여 정보캠페인, 재외선거인등록, 해외투표 실시 등이 추진되었다. 필리핀정부는 

구적 이주자들의 정치참여를 기 하고 있었으나, 정작 ‘재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해외의 필리핀노동자, 즉 일시적 이주자 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외투표법’에서 

‘재외투표’의 조건으로 ‘3년 이내 필리핀 귀국’ 선서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Center for 

Migrant Advocacy Philippines 2004). 이 귀국에 한 약속은 구적 이주자들의 ‘재외투

표’ 참여의 방해요소가 되었다(小ヶ谷 2005, 129-130).

⑦ 2003년 5월,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제정

이 법에서는 인신매매 행위들과 함께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 즉 리목적의 성매매 

강요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중개 혹은 제안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 

범죄이며 처벌 상이라는 점을 명시화했다.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에 따라 여타 재외필리핀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⑧ 2003년 9월, ‘국적유보 및 재취득법(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제정

일명 ‘이중국적법(Dual Citizenship Law)’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로 재미필리핀인 

및 필리핀계 미국인을 상으로 한 것으로 목적국에 귀화한 필리핀인이 선서를 함으로써 

필리핀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국가에 귀화한 필리핀인에 해서도 

필리핀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국적의 재취득에 따른 ‘재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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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2) 해외고용 관련 정부기관 설립

복지사무관

<그림 2> 필리핀 정부기관의 이주관리 체계

출처: Neil G. Ruiz. August 11, 2008. “Managing Migration: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6 : Migration and Remittances Team  Development Prospects Group, 

The World Bank. 5 page.

자료: 노동고용부(DLE), 외무부(DFA), 필리핀해외노동청(POEA),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필리핀해외고용청은 1982년 마르코스 정권 하에 설치된 노동고용부 관할 기관으로,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전담한다. 해외로 이주노동을 나가는 필리핀노동자들 모두가 필리

핀해외고용청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해외고용계약 승인과 

외국인고용주의 인정, 해외고용허가증(Overseas Employment Clearance: OEC)의 발

행 등 해외 송출 노동자의 도항에 관한 관리업무 및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PDOS)6)과 세미나 그리고 민간알선 중개업자의 감독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한편, 구적 이주자를 상으로 하는 기관으로는 재외필리핀인위원회가 있다. 

재외필리핀인위원회는 구적 이주자로서 도항을 희망하는 사람과 외국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 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도항에 관한 여러 절차와 관련된 사무처리, 

6) 모든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은 해외 도항 전에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직종과 행선지에 따라 다르다. 



필리핀의 해외이주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121 | 

그리고 이미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복지·후생을 담당하고 있다.  

<표 2> 필리핀해외고용청과 재외필리핀인위원회의 비교

필리핀 
이주관련
정부기관

필리핀해외고용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재외필리핀인위원회
(The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설립배경

1974년 “노동법”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해외취업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 각국으
로 떠나는 이주자들을 등록, 모니터링할 기구의 설
립을 명시
The 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Board(OEDB) 해외고용발전국 설립

필리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법체계
1982년 “Presidential Decree No. 797”에 근거하여 
설립 - 해외고용개발국 + 국가선원국 + 고용서비스
국 = 필리핀해외고용청(1982)

1980년 “Batas Pambansa(Republic Act) 
79”를 근거로 하여 설립

내용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산하에 설립된 정부기구

대통령 직속 정부 기관(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위치
단신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노동자의 가족 생계비용과 
이주비용을 가족 부조 기금을 통해 미리 대출해준 후 
이를 갚아나가게 하는 정책

재외필리핀인들의 국가정체성 고취와 본
국과의 유대관계 지속, 본국에 투자유치 
촉진

기능

해외고용 비즈니스(각국의 해외노동력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노동자를 파견)
해외필리핀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송금을 계속하도록 
유도

① 필리핀 대통령과 의회에 재외필리핀인
과 관련된 정책과 수단을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

② 재외필리핀인들의 이해와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③ 재외필리핀인들과 모국 간의 사회·경
제·문화적 유대를 보존, 강화하는 포럼 
역할

④ 재외필리핀인들이 필리핀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적절한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

목적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송출, 노동자들에게 부가적인 기술 훈련 제공, 외국의 
노동자의 송금으로 인한 외화 증가

필리핀과 재외필리핀인(해외에 영구적으
로 거주하는 필리핀인, 이는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으며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
함한다(<Batas Pambansa 79 제2조>) 사
이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증진

또한, 해외 송출 노동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해외노동자복지청(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OWWA)이다. 해외노동자복지청은 1987년 아키노 

정권 하에 설립되었다. 모든 해외 필리핀노동자는 계약 시에 25$의 기부금을 내어 ‘OW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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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가 되어 그 돈이 해외 필리핀노동자의 복지서비스에 사용된다.7) 해외 필리핀노동자가 

도항 전에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조하거나 귀국지원, 의료지원, 목적국에서의 

법적지원 및 돌봄, 그리고 귀국자를 위한 자립생계지원 및 재통합프로그램, 해외 필리핀노동

자의 가족에게는 장학금제도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DAWN 2005, 19). 재외필리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필리핀노동자가 많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재외공관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외무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무부(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는 사관 또는 사관을 

통해, 관계 외국기관에 해외 필리핀노동자들과 재외필리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표

단을 만들어 보내고, 곤경에 처한 필리핀인들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노동고용부 산하에는 필리핀이주노동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ur 

Office: POLO)와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이 있다. 필리핀이주노동사무소는 노동부장관실 직속에 있으며, 노동고

용부의 해외업무를 담당하고, 해외 필리핀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등지에 30곳 이상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문화관광부 외 2006, 18). 한편, 기술교육기능개발청은  직업훈련과 기술인

증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1994년 라모스 정권하에 설립되었다.

  

3) 재외필리핀인 우대정책

필리핀의 표적인 재외동포정책은 계엄령 하의 마르코스 정권에서 1973년 ‘귀국작전

(Operation Homecoming)’으로 전개된 ‘Balikbayan(귀국한 국민)’ 우 정책이다. 이것은 

재미필리핀인에 초점을 맞춘 고국방문촉진정책으로 항공권비용 할인, 비자연장, 마닐라 

도착시의 입국수속우  등을 내용에 포함했다(Okamura 1998, 123;　小ヶ谷 2005, 121 

재인용). 이 ‘Balikbayan’ 정책은 당시 계엄령 하의 필리핀의 정치, 경제상황을 재외필리핀인

에게 직접 알려서 필리핀에 한 인상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Basch et al. 1994, 

257). 

당초 ‘Balikbayan’의 의미에는 모든 재외필리핀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0년 에는 

그 상이 외국에서 시민권과 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었다(전게서, 

265). 아키노 정권 하에 1989년에 제정된 ‘Balikbayan Law(공화국법 6768호)’에 의해 

‘Balikbayan’은 세 가지로 즉, ①외국 여권을 가진 예전 필리핀시민 및 그와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②1년간 계속해서 필리핀을 떠나있는 필리핀인, ③필리핀인 해외계약노

7) 해외노동자복지청의 기금은 자금부족 및 정치자금으로 전용되는 등 운용방식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김민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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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와 같이 확장된 정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Balikbayan’은 ①통행세 면제, 

②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1년간 비자없이 필리핀 체류 가능, ③미화2천 달러까지 구입품에 

한 면세(단, 도착 후 2일 이내로, 1년에 한번 본인이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최 의 특징은 이전에 제외되던 해외의 필리핀노동자까

지 ‘Balikbayan’의 범주가 확 된 것이다. 아키노 정권은 신헌법에서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 받는다’(Gonzalez 1998, 121)고 명언하여, 재외국민을 필리핀의 

국가통합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을 진행시켰다. 

즉, 1970년 에서 1980년 까지의 ‘Balikbayan’정책은 주로 구적 이주자인 필리핀인

을 상으로 관광 및 소비촉진 및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키노 정권 이래로 ‘Balikbayan’은 해외 필리핀노동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현 의 웅

(Bagong Bayani)’으로 칭해졌다.8) 이것은 마르코스 정권 하의 단기적 개발정책으로 

처음 시작되었던 해외고용정책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장기적 정책의 하나로 위치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필리핀정부가 재외국민을 포괄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국가형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小ヶ谷 2005, 125). 

4. 재외필리핀인과 송금

이주와 송금은 1970년 에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석유가격이 폭등하여 걸프지

역 국가들에서 점차 이주노동자에 한 수요가 커져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와 송금은 

필리핀 경제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어갔다(Bayangos 외 2011, 1836).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라 외화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던 필리핀정부는 1984년에 통령령으로 해외노동

자에게 일정 비율의 송금을 보내도록 의무화했다.9) 위반자에게는 여권 발급 및 고용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등의 벌칙을 두어 제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 로 인해 1985년에 

이 벌칙은 폐지되었으나, 필리핀의 외화획득수단으로 정부가 해외의 필리핀노동자의 송금

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佐藤 2006, 268; 笹川 2010, 100). 

2013년의 재외필리핀인의 송금액은 2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2>는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기록에 따른 송금의 추이를 나타내

8) 필리핀정부는 해외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큰 공헌을 한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대상으로 ‘현대의 
영웅상(Bagong Bayani Award)’를 설립하여, 매년 표창하고 있다. 이 표창을 관할하는 곳은 
필리핀해외고용청이지만, 재외필리핀인위원회에서도 ‘대통령상(Presidential Award)’를 만들어 
재외필리핀인의 필리핀에 대한 공헌을 표창하고 있다(小ヶ谷 2005, 133). 

9) 직종에 따라 송금기준이 달랐다. 선원은 소득의 80%, 간호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 노동자로 
식사와 주거를 무료로 지급받는 사람은 소득의 70%, 식사와 주거를 무료로 제공받지 않는 전문직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는 소득의 50% 이상을 송금으로 보내도록 했다(佐藤 200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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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리핀에서 송금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송금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나타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필리핀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송금액의 기록이며, 이것은 

단지 은행시스템을 통한 송금의 흐름만 파악한 것이고,  재외필리핀인이 귀국 시에 직접 

가져온 돈 또는 (일시) 귀국하는 다른 필리핀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돈, 혹은 지하연결망을 

이용한 송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송금 등 파악되지 않는 금전의 이동은 상당히 많다.10) 

더욱이, 정규적인 방식으로 송금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필리핀 

국내에서 해외로부터의 송금서비스를 다루는 회사는 급증하여, 현재 필리핀 내에 4740개소

에 이른다. 이와 같은 증가는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금서비스업 자체가 

상당히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관련 회사들은 송금액의 4%내외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해당업계 전체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11)  

한편, <표 3>은 정확한 송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완벽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송금 

추세에 한 전반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다. 2013년도에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액은 

1996년도의 송금액의 5배 이상에 달했다. 재외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1990년  

중엽에는 GDP의 5.2%를 기록했으나, 1990년  후반 이래로 GDP의 10%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필리핀의 GDP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외필리핀

인 1명이 국내에 있는 5명의 필리핀인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Asian Migrant Centre 

외 2001, 66-67). 1,000만 명이 넘는 재외필리핀인은 5,000만 명 정도, 즉 필리핀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총 인구의 20~25%가 

재외필리핀인의 가족에 해당하며, 이들 가족이 필리핀의 소비경제를 선도하여 유통, 오락, 

교육, 부동산 등 기타 서비스 산업을 확 시키고 있다(佐竹 2009, 95). 재외필리핀인은 

은행, 송금업자 등을 통해, 모국의 가족, 친척에게 송금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귀국한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여, 부동산업이 성장한다. 필리핀의 

어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재외필리핀인의 송금 혜택을 받는 필리핀인들에 한 부동산 

판매가 필리핀의 규모부동산회사의 이익의 41%를 차지한다고 한다.12)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쇼핑몰 건설 및 사립학교의 건립도 확 되고 있다. 이것은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으로 인한 소비경제의 발달 및 재외필리핀인들의 본국의 자녀교육으로 사립학교를 

10) 보스(Vos 1992)는 세대조사를 통해 은행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송금을 평가하여, 기록된 송금은 
단지 전체 송금액의 반 정도만을 커버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통계청(Nationa Statistics 
Office: NSO)이 재외필리핀인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 
경로로 추적하여,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송금액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Bayangos 외 2011, 1837).    

11) “海外就労者(OFW)からの年間総金額　史上最高を記録” <Philippines Inside News>, 19 Febrary 
2014.

12) “OFWs boost Robinson Land housing sales,” <Philippines Daily Inquirer>, 11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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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佐竹 2009, 95). 이와 같이,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으로 인한 필리핀의 풍경 변화나 필리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만큼이나, 필리핀

경제의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에 한 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의 추이

연도 기준(US$B) GDP 차지 비율(%)

1996 4.3 5.2

1997 5.7 7.0

1998 7.4 11.3

1999 6.0 8.9

2000 6.1 8.0

2001 6.0 7.9

2002 6.9 8.4

2003 7.6 8.9

2004 8.6 9.1

2005 10.7 10.8

2006 12.8 10.9

2007 14.5 10.0

2008 16.4 9.9

2009 17.4 10.8

2010 18.8 11.2

2011 20.1 10.1

2012 21.4 9.5

2013 23.0 9.2

자료: Department of Economic Statistics, Bangko Sentral ng pilip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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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인의 해외이주는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해외로의 노동력 수출과 해외로 나간 필리핀인들

이 보내오는 송금은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필리핀정부는 재외필리핀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필리핀과 연계를 맺도

록 하고, 필리핀으로 지속적으로 송금을 보내게 하는 등 재외필리핀인들이 언제나 필리핀을 

향해 있도록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일시적 계약노동자로서 

해외로 나갔던 필리핀인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필리핀 내부에서 취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게 취업 혹은 창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던 수익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입을 벌게 될 경우 금방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다시 해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귀국을 하더라도 다시 이주를 준비하는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가운데, 가족해체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리핀

은 자생적 경제발전 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벌어들이는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거의 40년간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외 필리핀노동자에 한 인권침해, 인신매매 상황은 전 세계적인 각성은 

물론이고,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힘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동력 수출과 해외로부터 오는 

송금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리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는 해법일 수가 

없다(Asis 2008).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국가적 웅’으로 지칭하고, 필리핀인들에게 이주노

동을 꿈꾸게 한 필리핀의 해외이주 관련 법제도는 이제 필리핀인들이 필리핀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만, 필리핀인들이 본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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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of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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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hilippines is one of the states which has sent the labor force 

abroa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how it has 

been able to facilitate the emigration and promote the migration policy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Overseas Filipino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in 

order to manage and protect them. This paper deals with the status of 

emigration of Filipinos, looking back the history of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Then it examines the laws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that gives the benefit to the Overseas Filipinos. In addition, it 

revels that the role of remittances from Overseas Filipinos and the current 

mig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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